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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법적, 제도적 개선 결과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간대상 연구윤리를 어떻

게 공론화하여 제도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특수교육 공동체 내의 보다 적극적인 노

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한 연구 참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분

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대

학원 석ᆞ박사 과정, 국내 특수교육 관련 기관의 연구원,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실

태, 지식 및 인식 수준,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구체적 경험이나 지식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둘째,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보다는 개인적,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

상 연구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특수교육 전문가 단체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생들은 

특수교육 학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는 특수교육 영역이 다른 어떤 학문 분야보다 인

간대상 연구윤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행하였지만 국내 어떤 인문ᆞ사회분야도 인간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준비와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간

대상 연구윤리가 특수교육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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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사회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윤리란 연구자

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윤리는 당연히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원칙과 행동양식을 포함한다. 그러나 아

쉽게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윤리에 대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표절’, ‘연

구비 사용’, ‘데이터 조작’, ‘저작권’ 등 제한된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인문ᆞ사회 분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연구 및 확산노력은 의학, 생명공학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서이종, 2008; Lacey, 1998). 물론 여기에는 사회과학 연구가 자연과학 

연구와는 달리 연구윤리 원칙에 근거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원

인이 있다. 그렇다고 인문ᆞ사회 분야가 인간대상 연구윤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

다. 인간의 학습, 행동, 정서 등을 탐색하는 인문ᆞ사회학 분야, 특히 특수교육 분야

에서 인간대상 연구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대상 연구윤리는 합리성을 통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공존이라는 사

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인문ᆞ사회 분야의 경우 취약한 편이

다. 더욱이 취약한 연구 참여자(vulnerable participants)로서 장애아동 및 성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는 개별 연구자의 관심

과 우려를 벗어나 학문공동체 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Kiernan(1999)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최근 늘어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늘어가

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연구자와 피연구자 간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오히려 다양한 

연구윤리 문제 상황에 보다 빈번히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연구는 둘 간의 사이가 밀접하여 오히려 연구윤리가 쉽게 간과

되고 기본적인 연구윤리 원칙과 절차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Ramcharan

과 Cutcliffe(2001)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경우, 연구의 위험과 혜택에 대한 분별이 어렵고, 연구의 위험을 판단하는 연

구윤리위원회 조차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연구 참여자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개인 혹은 

공동체를 일컫는다. 즉, 취약한 연구 참여자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포함한다

(Schüklenk, 2000). 일반적으로 취약한 연구 참여자들은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에서 연구자에 비해 낮은 위치로 인해 부당한 착취, 오용이나 남용, 혹은 가혹한 대우

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와 취약한 연구 참여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취약한 

연구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즉, 불평등한 관계



특수교육 분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실태 및 발전방향 탐색 235

는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나 통증을 가하기도 하고,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

으로 정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주기도 하며, 의도와 상관없이 연구 참여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는 무엇보다 연구자의 의도와 관

계없이 참여자 모집 단계부터 연구 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약자의 자율성에 근거

한 자발적 의사결정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Griffin & Balandin, 2004).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Nuremburg Code(1947)에 명시되어 있듯이, 연구 참여자 본인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얻는 동의서(fully informed consent)가 중요하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얻은 동의서는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인 동의 능력, 타인의 

간섭 없는 의사결정 능력 및 상황,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풍부한 정보제공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장 구체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으로 제한적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자율성에 근거한 자발적 연구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Iacono, 2006). 

예를 들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지적장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동의서를 제공할 것인가? 누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신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지적 장애인이 시설에 소속된 경우 자율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참여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Dalton & McVilly, 2004).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1960년대의 ‘Willowbrook 주

립학교 연구’가 대표적이다(Krugman, 1986).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

동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다른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지적장애 아동과 부모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사실 등 연구내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

최근 국내ᆞ외 연구에서도 인간대상 연구윤리 측면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

는 연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연구자를 제시할 수

는 없지만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자

율적인 의사결정과 의사표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연구 참여자에게 일반인에게도 

힘든 운동량을 요구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연구윤리 측면

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연구는 출현율이 낮은 장애아동 및 성

인(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각장애 학생, 자폐 아동 등)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별다른 혜택 없이 지나치게 많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참여자의 개인정보나 각종 

데이터가 최근 급속히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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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데이터의 

수집, 이용 목적, 그리고 폐기와 관련된 투명성의 원칙, 둘째, 정보주체의 자발적 동

의에 따른 자발성의 원칙, 셋째, 필요한 만큼만 수집하는 최소 수집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일부 특수교육학 연구를 보면,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검

사결과 및 개인의 가족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

윤리(bioethics)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생명윤리의 논점을 장애인 대상 

연구윤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연구윤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Schüklenk(2000)는 생명윤리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원리기반

(principles-based) 관점, 실용적ᆞ공리적(utilitarian) 관점, 그리고 정언명령적

(deontological)의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원리기반 접근은 연구윤리의 핵심 

원리를 제안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Beauchamp와 Childress 

(1994)가 제시한 ‘자율성’, ‘선행(beneficience)’, ‘해악금지(nonmaleficence)’, 

‘정의(justice)’의 원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개별 원리

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예를 들어, 해악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

가?), 원리들 간의 위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비판을 받는다.

실용적ᆞ공리적 관점에서는 연구윤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결과에 비추어 결정

한다. 이 관점에서는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가 당면하는 문제해결에 적합하고, 연

구 참여자의 이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즉,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해악보다 클 경우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러나 이 관점은 과학적 진보 혹은 지식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연구윤리에 

부적합한 행위를 정당화 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언적 관점은 칸트의 윤리

적 이론에 근간한 것으로,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취하면 다음 세대의 장애인을 위해 현재 장애인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Hellman, 1995).

세 가지 관점 중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실제 연구윤리 규정에는 이러한 관점들

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공통적으로 장애아동 및 성인의 인권에 대한 존

중을 핵심적인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장애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장애에 관계없이 연구자가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

이라면 거부할 연구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행위이다.

Oliver(1992)는 장애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

들이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간과하는 중요한 세 가지 연구윤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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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연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애인

이 직면한 문제를 장애인의 부적절성이나 기능적 한계라는 관점으로 질문하는 경우

가 많았다. 둘째, 장애인을 연구 참여자로 하는 연구 중 단지 연구자의 경력을 쌓기 

위해 수행한 연구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은 연구가 많은 편이었다. 셋째, 많은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유리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연구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자신들이 전문가들의 희생양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서

이종(2008)은 연구자는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가 과연 취약한 연구 참여에게 가치가 

있는가? 보다 효과적인 다른 탐구방법은 없는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Oliver(1992)와 Woodwill(1992)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에서 변화

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연구자들은 연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 문제 도출을 포함한 연구 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 상황, 조건, 감정 등을 도외시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Oliver(1992)는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 참여자인 장애인이 연구기획, 연구 문

제 도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연구자에게 능동적으로 조언을 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장애인의 연구 통제력을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이득이 되는 연구를 늘

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Iacono(2006)는 지나치게 엄격한 연구심의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2006년 발행된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전문 학술지(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에서는 Iacono의 주장에 대한 논의를 흥미롭게 다

루고 있다. Iacono의 주장에 의하면, 최근 지적 장애인 대상 연구심의가 지나치게 

보수적 이고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

한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유익한 연

구의 발전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취약 계층 연구와 관련하여 연

구자는 물론 연구윤리를 심사자하는 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유형의 위험 요소도 나쁜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위험 요소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지나쳐 취약 계층이 연구 결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

택이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Schüklenk(2000)의 우려처럼, 기관 연구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연구자간의 동일 조직 내 특수한 관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연구윤리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학이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연구편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윤리심사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의식하여 오히려 심사를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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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Villy와 Dalton(2006)은 연구윤리의 보수화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로 

IRB 위원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역사적 경험(예를 들어, 

Willowbrook 주립학교 연구)을 통해 학습한 불안의식을 들었다. Ramcharan과 

Cutcliffe(2001)는 특히 질적 연구의 경우에 IRB 위원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심사과정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

의 핵심은 다양한 원인으로 연구윤리심사가 보수화되면서 장애인 대상 연구가 줄어

들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개별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공동체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IRB의 보수화는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man과 Handen(2006)은 IRB에서 보

호하고자하는 것에 위계가 있으며, IRB 자신, 기관, 연구 참여자, 그리고 연구자 순

이라고 주장한다. 해외의 이러한 다양한 논쟁에 비해 아쉽게도 국내의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 특수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왜 특수교육 분야에서 취약한 피험자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

가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특수교육 분야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 

2008) 등 법적, 제도적 개선 결과로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다. 특수교육대상자가 2003년 53,404명에서 2012년 85,01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장애아동 및 성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연구는 물론 특수아동의 부모, 형제자매, 교육기관 종사자, 보육기관 관련자 등을 대

상으로 수행하는 연구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여 최근 특수교육 관련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가 크게 늘

어나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새로 등록된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가 “특수교육” “통합교육연구” “학습장애연구” 등 3개의 학술지에 이르고 

있다. 특수교육 관련 연구자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감안하

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 당 게재 논문

의 수도 최근 예년에 비해 1.5 ~ 2배까지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특수교육뿐 아니라 학문분야 전반의 최근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상

황을 통해 볼 때, 현재 뿐 아니라 추후 특수아동과 같이 취약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즉 특수아동을 포함한 사회

적 약자계층(예를 들어, 다문화 아동)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특수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인간대상 연구윤리를 개선하여 정착할 

것인가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물론 국내의 경우, 인문ᆞ사회

분야 전반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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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특수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문ᆞ사회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개별 연구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특수교육 연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장애학생 및 성인 대상 연구윤리의 기본 원리, 기

준, 규범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1980년대와 1990

년대에 장애인 연구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정책이 수립되었다(Barnes, 2008). 

앞서 언급했듯이, 특수교육 분야는 다른 어떤 인문ᆞ사회 분야보다 연구 참여자

에 대한 연구윤리가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장애아동 및 성인, 더불어 해당 연구 

참여자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시급한 상황

이다.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국외의 특수교육 연구기관의 경우, 학과 

단위, 단과 대학 단위, 전체 대학 단위의 전문적인 연구윤리심사위원회[미국의 경우,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호주의 경우 research ethics committees(REC)]

를 통해 장애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 사례를 심의하고, 규정이나 정책에 대해 조언

하고 관련자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을 걸쳐 연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일부 대학이나 학과로 제한되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특수교육을 포함하여 취약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대해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상황분석과 함께 추후 개선방향을 탐색할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관점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적합한 개

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엇보다 취약한 연구 참여자 집단인 특수아동

을 대상으로 연구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 교수, 연구원, 

석ᆞ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인간대상 연구, 특히 취약한 연구 참여자 대상 연구윤리

에 대한 인식, 지식,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필요

가 있다. 이는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윤리, 특히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의식

을 제기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예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및 성인대상 연구윤리 인식 및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윤리 지식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 과제 

및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하는가? 넷째,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에서 시급

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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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장애 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분석한 후 

향후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전공 대학원생, 국내 특수교육 관련 기

관의 연구원, 특수교육과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충청남북도,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참여여부를 타진한 후 희망자에 한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석사

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을 설문대상에 포함하였다. 단일 대학에서 전

체 연구 참여자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쇄물 형태로 된 설문지 중 원하는 방법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인쇄물 형태의 설문지에 응답한 참여자가 165명,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여자가 111명이다. 연구 참여자 276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조사지의 무

응답 비율이 전체의 10%를 넘는 13명(약 4.7%)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6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구성 및 배경정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구성 및 배경 정보

변인 빈도(n) 비율(%)

성별
남 80 30.4

여 183 69.6

나이

20대 51 19.4

30대 84 31.9

40대 88 33.5

50대 이상 40 15.2

현재 신분

대학원생(석사과정/졸업) 138 53.7

대학원생(박사과정/졸업) 41 16.0

연구원 10 3.9

조교수 이하 32 12.5

부교수 이상 36 14.0

최근 3년간 특수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 참여 횟수

없음 120 46.5

1~2회 85 32.9

3~5회 34 13.2

6~10회 이하 16 6.2

11회 이상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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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를 간단히 보면, 여자의 비율이 69.6%로 높았다. 한편, 전임강사 이

상의 대학교수의 남자가 52.9%로 여자 47.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이는 40대

가 33.5%로 가장 높았다. 현재 신분별로 보면,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 및 졸업생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26.5%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특수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 참여 횟수를 보면, ‘없음’이 46.5%, 1~2회가 32.9%

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신분과 최근 3년간 연구 참여 횟수는 설문응답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밝히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분야 연구자 및 예비연구자를 대상으로 인간대상 연구

윤리에 대한 실태, 인식 및 지식수준, 향후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문헌연구

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 조사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로 사

용한 설문지는 크게 (a)연구 참여자 배경정보, (b)인간대상 연구윤리 실태, (c)인간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및 지식, (d)인간대상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과제 및 발전 

방향으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표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영역 문항수 신뢰도

연구 참여자 기초정보
성별, 연령, 현재 신분, 최근 3년간 장애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 참여 횟수
3 -

연구윤리 실태
연구윤리규정 여부, 연구윤리 심의 여부, 

연구윤리 교육, 동의서 관련, 기타
17 -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및 지식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 인식(책임감, 윤리의식) 9

.89a

연구윤리 관련 역사적 지식 3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관련 절차적 지식 11

연구 참여 동의서 관련 지식 9

연구 참여자 기밀유지 및 보관 관련 지식 4

연구윤리 개선 과제 및 

발전방향

연구윤리 정착 방법, 교육프로그램 관련 내용, 

동의성 관련 내용, 연구윤리심사위원회 등
4

연구윤리 개선 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도

연구윤리 정착 및 개선을 위한 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도
12 .93

연구윤리 개선 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도 순위

연구윤리 정착 및 개선을 위한 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도 순위
6 -

계 78

참고: a =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본 연구에서 연구윤리는 장애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윤리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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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 문제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인

간대상 연구윤리에 관한 지식과 과제 및 발전 방향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

점으로 하였다. 연구윤리에 관한 지식의 경우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는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Shadish 등(2002)이 새로 개발한 연구 도

구의 최소 신뢰도 기준인 .6을 훨씬 넘는 것이다.

설문조사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관련 문헌을 통해 인간대상 연구윤리

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특수교육학 박사

학위가 있는 공동연구자와의 논의를 거쳐 삭제할 내용, 제시방법, 추가할 내용을 논

의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1차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1차 설문 문항을 통해 개발된 설문지에 대해 특수교육 전공 대학원생 3명과 대학교

수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보완, 수정한 

후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2인의 내용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78문항으로 완성되었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www.specialed.co.kr)과 인쇄물 형태의 설

문지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

석, t-검증,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현재 신분과 연구 참

여 횟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신분의 경우에는 대학원 석ᆞ박사 과

정을 대학원생으로 묶고, 연구원과 조교수 이하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여 부교수 이

상과 함께 전체적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3년간 연구 참여 횟

수의 경우에는 ‘없음’, ‘1~5회’ ‘6회 이상’의 세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영역 중 하나인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 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분석은 전문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즉, 기관 소속 연구원 및 대학교수의 응답만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인간대상 연

구윤리 과제 및 발전방향은 전문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교

수 이하 집단과 부교수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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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장애아동 및 성인대상 연구윤리 인식 및 실태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윤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조사한 결과, 연구자료 및 결과의 위조ᆞ변조와 인간 대상 연구

윤리가 각각 33.1%와 31.9%로 높게 나타났다. 표절 역시 28.1%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참조).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최근 3년간 연구 참여 횟수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5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신분에 따라서는 유의수준 .05에서 

차이가 있었다[5 (20, N=254)=49.5, p < .05]. 세부적으로 보면, 부교수 이상에서

는 표절과 연구 자료 및 결과의 위조ᆞ변조가 각각 44.4%와 41.7%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조교수 이하의 경우에는 표절이 56.3%, 인간대상 연구윤리가 31.3%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 2008)에 제시된 장애유형별로 연구 

참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가장 취약한 계층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아, 정신지체, 

자폐 범주성 장애의 비율이 1순이, 2순이, 3순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록 <표 3>에

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3 순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은 보인 장애영역은 학습장애, 

건강장애, 청각장애, 정서ᆞ행동장애로 나타났다.

<표 3> 연구윤리에 대한 직관적 인식 및 연구윤리에 취약한 장애 영역

변인 세부 내용 빈도(n) 비율(%)

연구윤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연구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 86 33.1

표절 73 28.1

동물대상 연구윤리 3 1.2

인간대상 연구윤리 83 31.9

연구비의 정직한 사용 8 3.1

공동연구 윤리 7 2.7

연구 참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가장 취약한 계층

1

순위

장애유아 100 38.2

정신지체 86 32.8

자폐 범주성 장애 37 14.1

2

순위

정신지체 76 29.2

자폐 범주성 장애 53 20.4

장애유아 35 13.5

3

순위

자폐 범주성 장애 58 22.3

정신지체 39 15.0

발달 지체 38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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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학교 및 학과 수준에서 연구윤리 규정, 심의 여부, 교육 여부를 조사

한 결과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학교 혹은 학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 규정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19.4%, 심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4%, 학과 수준에

서 연구윤리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나타났다. 현재 인

간대상 연구윤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9%, 추후 계획 중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한 연구원 및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자가 

속한 대학(기관)에서 연구 수행 시 연구윤리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학과에서 연구 수행 시 심의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표 4> 학교 및 학과의 연구윤리 규정, 심의, 교육 여부

변인
세부 항목

예 아니요 잘 모르겠다

학교/학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규정 여부 50(19.4) 89(34.5) 109(42.2)

학교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심의여부 35(13.4) 75(28.7) 151(57.9)

학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심의 여부 40(15.3) 104(39.8) 116(45.3)

연구윤리 교육 여부(전문가 집단) 14(17.9) 51(65.4) 13(16.7)

연구윤리 교육 계획 여부(전문가 집단) 19(25.7) 53(71.6) 2(2.7)(계획중)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현재 수행 중인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방법은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선택에 의

해 교육하는 방법이 50.4%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프로그

램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로 나타났다. 추후 계획 역시 관련 수업시간

에서 교수자의 선택에 의해 교육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사이버교육을 활

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5> 학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 방법

변인 빈도 비율

현재

수행 방법

학교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활용함 24 18.9

학과에서 개발한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활용함 8 6.3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선택에 의해 교육함 64 50.4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반드시 교육하도록 함 13 10.2

사이버교육 후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2.4

기타 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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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비율

추후

계획

학교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활용함 24 24.5

학과에서 개발한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활용함 11 11.2

관련 수업시간에서 교수자의 선택에 의해 교육함 32 32.7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반드시 교육하도록 함 16 16.3

사이버교육 후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함 2 2.0

기타 13 13.3

특수아동 및 성인대상 연구 수행 시 연구 참여 동의서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요 항목만 보면, 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문서형태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얻는 비율이 약 55.6%로 나타났으며, 연구 수행 시 반드시 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비율은 70.7%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참여 동의서를 연구 참여자와 부모를 포함하는 대리인에게 복사하여 제공하는 

비율은 32.8%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 수행 도중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지속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질문한 경우, ‘큰 문제가 아니면 설득하여 계속한다.’는 

비율이 26.3%, ‘일단 설득 후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비율이 59.1%,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바로 의견을 존중한다.’는 비율이 14.7%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장애진단명, 평

가결과, 의학기록 등)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 의하면, 별도의 잠금 

장치는 없지만 보안이 가능한 곳에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았으

며, 연구실에 일반 자료처럼 보관한다는 응답이 27.2%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연구 참여 동의서 관련 실태 분석

변인
세부 항목

예 아니요 필요 시

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문서형태로 연구 참여 동의서 

얻음
140(55.6) 58(23.0) 54(21.4)

연구 수행 시 반드시 연구 참여자, 보호자에게 연구내용 

및 연구 절차를 자세히 설명함
183(70.7) 14(5.4) 62(23.9)

연구 수행 시 반드시 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혜택을 

자세히 설명함
173(67.3) 15(5.8) 6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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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 참여 동의서 관련 실태 분석 (계속)

변인
세부 항목

예 아니요 필요 시

연구 수행 시 반드시 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149(57.8) 19(7.4) 89(34.8)

연구 참여 동의서를 연구 참여자와 부모를 포함하는 대리인

에게 1부 복사하여 제공함
85(32.8) 73(28.2) 101(39.0)

연구 수행 도중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어 연구를 도중에 그만 

둔 경험이 있음
35(13.7) 220(86.3) -

<표 7>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신분에 관계없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인의 연

구윤리, 책임의식이나 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부족과 연구 공동체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윤리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 

부족 역시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7>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변인

신분(N=252)

대학원생

(n=177)

전문가 집단

(n=75)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인의 연구윤리, 책임의식이나 인식 부족 105(59.3) 50(66.7)

대학 차원의 정책이나 규정 부족 24(13.6) 11(14.7)

학과 차원의 규정이나 원칙 부족 11(6.2) 4(5.3)

정부 차원의 규정이나 원칙 부족 21(11.9) 12(16.0)

전문가 집단의 자기 통제 부족 13(7.3) 11(14.7)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연구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 부족
75(42.4) 33(44.0)

연구윤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 27(15.3) 11(17.4)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부족 68(38.4) 39(52.0)

* 참고: 중복응답 문항으로 개별 문항의 합은 전체보다 많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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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및 성인대상 연구윤리 지식 및 인식 수준

특수교육 분야 연구자 및 예비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지식 및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5점 척도로 개발한 설문조사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 변인은 5개 영역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연구 참여자 기밀유지 및 보관 관

련 지식과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관련 절차적 지식이 각각 평균 4.1과 4.0으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윤리 관련 역사적 지식이 평균 2.2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나머지 영역의 경우, 평균 3.7에서 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영

역에 비해 역사적 지식은 표준편차가 다른 영역에 비해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세부적인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세부 문항에 대해 탐색한 결과에 의하

면(<표 8> 참조), 연구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과 세부적인 인간

대상 연구윤리 문항 간에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집단 전

체적으로 보면, 모든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4.0 이상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그

러나 <표 8>의 세부 문항에서는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8> 인간대상 연구윤리 지식 및 인식수준 세부 문항 분석

변인
대학원생 전문가 집단

M SD M SD

나는 인간대상 연구윤리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2.86 1.10 3.01 1.32

나는 연구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4.16 .91 4.37 .89

나는 벨몬트 보고서 혹은 헬싱키보고서에 대해 들어 보았다. 1.98 1.14 2.62 1.34

나는 연구 참여동의서에 꼭 들어가는 세 가지 이상의 내용을 안다. 2.75 1.27 3.09 1.26

연구 참여 동의는 연구 참여자의 구두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 3.93 1.17 3.62 1.24

나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반드시 받는다. 3.90 1.10 3.21 1.28

나는 IRB 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 2.09 1.22 2.85 1.53

연구 참여자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3.88 1.03 4.37 1.09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인간대상 연구가 아니다. 3.97 1.26 4.06 1.45

나는 연구내용이 변경되면 연구 참여자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3.87 1.11 3.64 1.30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부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5 .98 3.6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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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나는 연구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와 ‘연구 참여자는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문항은 평균 4.1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나는 연구 참여 동의

서에 꼭 들어가는 세 가지 이상의 내용을 안다.’‘나는 벨몬트 보고서 혹은 헬싱키 

보고서에 대해 들어 보았다.’ 혹은 ‘나는 IRB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와 

같은 문항에서는 평균점수가 다른 문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나는 인간대상 연구윤리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항목의 평균이 2.86, 3.01로 낮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만, 특수아동 혹은 취약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단 간 차이분석을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9> 참조), 인간대상 연구

윤리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F(3, 259)=5.85, p < .05)]과 기밀유지[F(3, 

259)=1.47, p< .05)]에서 연령대간 차이가 있었다.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에 의

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의 경우 20대와 40, 20대와 50대 이상에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다. 그러나 기밀유지의 경우에는 사후검증에서는 차이

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9> 연구 참여자 특성에 따른 인간대상 연구윤리 지식 및 인식수준

변인

나이 현재 신분 연구경험(횟수)

20대 30대 40대
50 

이상

대학

원생

전문가 

집단
없음 1-5회

6회 

이상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 

인식(책임감 및 윤리)

3.6

(.49)

3.7

(.61)

3.9

(.67)

3.8

(.64)

3.70

(.58)

3.93

(.67)

3.6

(.56)

3.8

(.66)

4.1

(.56)

연구윤리 관련 

역사적 지식

1.7

(.81)

2.1

(.96)

2.4

(1.1)

2.5

(.91)

2.0

(.90)

2.51

(1.15)

1.9

(.87)

2.4

(1.1)

2.4

(.99)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관련 절차적 지식

4.0

(.43)

3.9

(.47)

4.0

(.58)

3.9

(.52)

3.9

(.49)

4.03

(.57)

3.8

(.51)

4.0

(.52)

4.1

(.50)

연구 참여 동의서 

관련 지식

3.8

(.49)

3.8

(.59)

3.9

(.62)

3.9

(.58)

3.8

(.56)

3.83

(.59)

3.8

(.58)

3.8

(.59)

4.0

(.46)

연구 참여자 기밀유지 및 

자료 보관 관련 지식

3.9

(.61)

4.0

(.66)

4.2

(.69)

4.1

(.70)

4.0

(.67)

4.12

(.73)

3.9

(.68)

4.1

(.72)

4.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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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신분을 대학원생과 박사학위가 있는 현직 연구자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윤리 기본인식(t =-2.76, p < .05), 역사적 지

식(t =-3.65, 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차이가 있었지만, 연구 방법 및 

절차적 지식(t =-1.24, p > .05), 동의서 관련 지식(t =.09, p > .05), 연구 참여자 기

밀유지 및 자료 보관 관련 지식(t =-.78, 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최근 3년간 장애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 참여 횟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 응답한 연구자의 연구 참여 횟수를 ‘없음’ ‘1-5회’ ‘6회 이상’으로 단순화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윤리 기본인식[F(2, 255)=1.94, p < .05)], 역

사적 지식[F(2, 255)=6.95, p < .05)], 연구 방법 및 절차적 지식[F(2, 255)=.92, 

p < .05)]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6회 이상의 집단과 없음 집단 간에 연

구윤리 기본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역사적 지식 측면에서는 없음 집단과 1-5회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 방법 및 절차적 지식 측면에서는 사후검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없음 집단과 1-5회 집단 간에 평균차가 다른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3.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 과제 및 발전 방향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의 과제 및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우

선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10> 참조), 

부교수 이상의 집단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 단체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 원칙 및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방법보다 높았다. 조

교수 이하 집단에서는 이와 함께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심사할 수 있

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5%, 정부에서 규정과 원

칙을 제시하고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는 비율도 20.6%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원

생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학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연구윤리에 대

한 교과목 운영 및 특수교육학과 내에서의 심사 체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는 카이검증을 해 본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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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특수교육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변인

현재 신분(N=241)

대학원생

(n=171)

전문가 집단(n=70)

조교수 이하

(n=34)

부교수 이상

(n=36)
전체

특수교육 학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63(36.8) 5(14.7) 6(16.7) 11(15.7)

특수교육 학과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1차 

심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14(8.2) 1(2.9) 4(7.9) 5(7.1)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심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15(8.8) 8(23.5) 0(0.0) 8(11.4)

정부에서 규정과 원칙을 제시하고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28(16.4) 7(20.6) 7(19.4) 14(20.0)

특수교육 전문가 단체에서 내부적인 심사

방법 및 원칙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5(2.9) 2(5.9) 2(5.6) 4(5.7)

특수교육 전문가 단체에서 인간대상 연구

윤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38(22.2) 9(26.5) 15(41.7) 24(34.3)

장애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7(4.1) 1(2.9) 0(0.0) 1(1.4)

기타 1(.6) 1(2.9) 2(5.6) 3(4.3)

한편, 특수교육학과 연구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인간대상 연구에서 고려해야할 원칙,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인간대상 연구윤리 및 

책임감 교육이 19.6%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동의서 작성 방

법이 조교수 이하에서는 1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교육한 후 확인하는 방법 활용은 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교수 이상

에서는 특수교육 학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비

율이 18.8%로 대학원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경험 횟수에 따라서는 유의수

준 .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15.44,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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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 및 방법

변인

현재 신분(N=241)

대학원생

(n=171)

전문가 집단(n=70)

조교수 이하

(n=34)

부교수 이상

(n=36)
전체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방법 16(9.5) 6(18.8) 3(8.3) 9(12.9)

인간대상 연구윤리 및 책임감 교육 33(19.6) 8(25.0) 11(30.6) 19(27.1)

인간대상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 규정, 

가이드라인
90(53.6) 13(40.6) 18(50.0) 31(44.3)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기반 교육
16(9.5) 4(12.5) 2(5.6) 6(8.6)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결과
9(5.4) 1(3.1) 0(0.0) 1(1.4)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한 후 

확인
3(1.8) 0(0.0) 0(0.0) 0(0.0)

정신지체 등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아동 및 성인의 경우, 특히 

부모가 연구동의서를 대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누구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

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적 대리인 혹은 후견인이 43.5%로 가

장 높았으며, 장애아동 및 성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31.7%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외에 국가가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ᆞ파견하여 대리하도록 하

는 것이 적합하다는 비율이 12.6%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심사한다면 누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부교수 이상에서는 94.4%로 조교수 이하 81.0%와 대학원생 7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연구와 관련된 장애인 단체, 혹은 교육단체의 관련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에서도 나타났다. 즉, 부교수 이상의 집단의 경우에 41.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연구 방법에 관한 전문가, 특수교육이 아닌 

제 3의 연구윤리 전문가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하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부

적인 내용은 <표 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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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윤리 심사 위원회에 적합한 관련자

변인

현재 신분(N=254)

대학원생

(n=176)

전문가 집단(n=78)

조교수 이하

(n=42)

부교수 이상

(n=36)
전체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자 등) 138(78.4) 34(81.0) 34(94.4) 68(87.2)

연구와 관련된 장애인 단체의 관련자 44(25.0) 11(26.2) 15(41.7) 26(33.3)

특수교육이 아닌 제 3의 연구윤리 전문가 57(32.4) 16(38.1) 10(27.8) 26(33.3)

연구 방법에 관한 전문가 42(23.9) 9(21.4) 5(13.9) 14(17.9)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2(18.2) 9(21.4) 2(5.60 11(14.1)

학부모 단체의 관련자 38(21.6) 17(40.5) 15(41.7) 32(41.0)

기타 2(1.1) 0(0.0) 4(11.1) 495.1)

4.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 과제의 시급도와 중요도

본 연구에서는 향후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인간대상 연구윤리의 정착을 위해 시

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집단 간 평균을 조사하였다. <표 13>은 전체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집단으로 보면,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연구공동체의 연구윤리 가치 인식과 공유’, ‘개인의 연구윤

리 책임의식 고양’ 항목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 과제별 시급도와 중요도

항목
조교수 

이하

순

위

부교수 

이상

순

위
전체

순

위

개인의 연구윤리 책임의식 고양 4.6(.82) ① 4.1(.97) ③ 4.38(.82) ③

대학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4.0(.86) ⑦ 3.3(1.12) ⑨ 3.7(1.05) ⑦

학과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3.7(1.14) ⑧ 3.1(1.32) ⑩ 3.4(1.25) ⑧

정부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4.1(.91) ⑥ 3.6(3.94) ⑦ 3.9(1.21) ⑥

전문가 집단의 자기 통제 4.57(.70) ② 3.9(1.27) ⑤ 4.2(1.02) ⑤

연구공동체의 연구윤리 가치 인식과 공유 4.6(.58) ① 4.2(.95) ② 4.4(.7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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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교수 

이하

순

위

부교수 

이상

순

위
전체

순

위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인권의식 고양 4.5(.70) ③ 4.0(1.00) ④ 4.3(.88) ④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4.6(.66) ① 4.4(.77) ① 4.5(.71) ①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4.4(.77) ④ 4.0(1.01) ④ 4.2(.90) ⑤

학회 및 연구자 집단의 규정 4.3(.75) ⑤ 4.2(.99) ② 4.3(.87) ④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4.0(.86) ⑦ 3.8(.99) ⑥ 3.9(.92) ⑥

장애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윤리 교과목 개발 3.4(1.15) ⑨ 3.4(1.02) ⑧ 3.4(1.08) ⑧

중요도와 시급도를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 <표 15>와 

같다. 중요도와 관련해서 1순위에서 3순위를 보면, 개인의 연구윤리와 책임의식 고

양과 연구동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연구윤리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두 집단 

모두에서 1순위와 2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3순위의 경우에는 부교수 이상에서 정부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가 22.2%로 나타났다.

조교수 이하 응답자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1순위에서는 개인의 연

구윤리와 책임의식 고양에 뒤를 이어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연구윤리 가치

에 대한 인식과 공유(16.7%), 정부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11.9%)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대학 차원의 규정이나 제도가 11.9%, 대학원생 및 연구 관

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9.8%로 다른 문항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순위

의 경우에는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16.7%, 장애아동 및 

성인 대상 연구윤리에 관한 교과목 개발이 11.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부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30.6%)가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학회 및 연구자 집단의 규정이 25.0%이 높게 나타났다. 3순

위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자기통제가 19.4%, 연구동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연구

윤리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16.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 과제별 중요도 순위

조교수 이하(n=42) 부교수 이상(n=36)

변인 빈도(%) 변인 빈도(%)

1순위 • 개인 연구윤리와 책임의식 고양 33(20.0) • 개인 연구윤리와 책임의식 고양 19(52.8)

2순위
•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연구윤리 가치 인식과 공유
8(19.0)

•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연구윤리 가치 인식과 공유
12(33.3)

3순위
• 연구공동체의 연구과정에 대한 

연구윤리 가치 인식과 공유
8(19.0) •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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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 과제별 시급도 순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요도와 1순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2, 3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가 2순위로 나타났다. 그 

외에 중요도에서는 순위에 없었던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두 집단에서 각각 21.4%와 22.2%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에는 드러나지 않지

만,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개인의 연구윤리와 책임의식 고양 

다음으로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23.4%)가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학회 및 

연구자 집단의 규정이 16.9%, 그 외에 대학차원, 학과차원, 정부차원의 규제에 대한 

응답이 약 10-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5> 특수교육 분야 인간대상 연구윤리 과제별 시급도 순위

조교수 이하(n=42) 부교수 이상(n=36)

변인 빈도(%) 변인 빈도(%)

1순위 • 개인 연구윤리와 책임의식 고양 12(28.6) • 개인 연구윤리와 책임의식 고양 14(38.9)

2순위
• 대학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 전문가 집단의 자기통제
7(16.7) • 정부차원의 규정이나 제도 7(19.4)

3순위
•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9(21.4)

• 대학원생 및 연구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 학회 및 연구자 집단의 규정

8(22.2)

Ⅳ. 논의 및 결론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인문ᆞ사회 분야에서 주요한 연구 참여자 중 하나였다. 국

내의 경우 인문ᆞ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와 실천적인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연구윤리에 

대한 학문 내 논의 부족은 비단 특수교육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인문ᆞ사회 분야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한 연구 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의 현 상황을 간단히 확인 후 추후 발전 방향

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

구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추후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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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간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식 수준은 높았지만 구

체적인 개념, 경험이나 지식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당연히 옳다고 생각

하는 윤리적 혹은 도덕적 진술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즉, 구체적인 개

념이나 지식과 관계가 적은 추상적인 연구윤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예를 들어, ‘나는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와 같은 문항에서는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이나 지식에 관한 문항의 평

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나는 인간대상 연구윤리라는 개념에 

익숙하다.’는 문항의 평균은 2.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나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꼭 들어가는 세 가지 이상의 내용을 안다.’는 문항 역시 평균 3.09

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았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벨몬트 

보고서와 IRB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을 물어본 문항의 평균은 각각 2.19와 2.34로 

다른 문항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이 인간대상 연

구윤리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냐하면, 벨몬트 보고서나 헬싱키 보고서, IRB라는 용어는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관련

한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흔히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지속하지 않기 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일단 연구 참

여 동의서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철회한다는 비율은 

14.7%로 낮게 나타났다. 이려한 결과는 연구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수준과 달

리 구체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확실한 연구윤리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

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인식 개

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대상 

연구윤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추후 개선방향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개인적인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혹은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조하는 접근이 많았다. 반면에 

학과나 대학 차원의 정책이나 규정 부족, 연구윤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을 지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특수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아직 제도적 개선이나 규

정을 만드는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대학, 학과, 정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인식 개선이 연구윤리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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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으로 연구윤리가 발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식 개선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에서 인간윤리의 중요성과 시급도는 일반교육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따라

서 대학 및 특수교육학과 차원에서 연구윤리 교육과 심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1년, 1991년 개정된 법률을 통해 모든 연구기관에서 심사위

원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인간대상 연구윤리 교육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문항을 보면, 특수

교육 학과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해 1차 심사를 수행하거나 장애아동 및 성인대상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

다. 연구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뿐 아니라 추후 교육 계획에서도 사이버교육 후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관련 수업시간에 교수자의 선택에 의한 

교육 방법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현재 인간

대상 연구윤리 교육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과 

‘모르겠다.’는 비율이 82.1%로 높았지만, 추후 교육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

라고 응답한 비율은 28.4%에 그쳤다.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은 연구윤리의 확대와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수교육 연구공동체의 보다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장애인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험

이 크지 않다면 연구윤리 규정을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 

즉 실용적ᆞ공리적 관점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3.98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분산값을 보였다. 이는 특수교

육 분야 연구자들 간에 연구윤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특수교육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수용, 조정하여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원칙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인간대상 

연구윤리를 개별 연구자의 윤리의식과 책임에 맡기기 보다는 학문 공동체 내의 공통

된 원칙과 규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특수교육 분야 인

간대상 연구윤리 현황을 분석할 때, 국내 특수교육학과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

터를 수집하지 못했다. 즉, 표집방법에서 보다 많은 국내 특수교육학과 소속 학생과 

교수를 포함했다면 현황에 대한 결과가 보다 실제에 근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능하면 많은 대학 및 기관에서 참여하도록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병행했지만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특정 학교에서 

10%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특정 학교의 현황이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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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취약한 연구 참여자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윤리 이슈들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과

정에서 연구 방법론별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유형별 문제 상황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

여 분석해 필요가 있다. 특히 질적연구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보다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좋은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은 인간대상 연구윤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Ramcharan & Cutcliffe, 2001). 따라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 

방법론을 가르칠 때 인간대상 연구윤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분야에 최적화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한 연구 참여자와 관련하여 과연 자연과학,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는 

다른 특수교육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연구윤리의 원리나 원칙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

구 역시 필요하다. 즉, 특수교육 분야에서만 적용해야하는 중요한 연구윤리 상의 원

리가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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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number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s increased after 

passing several significant laws and policies. Consequently, researches on 

people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lated persons also were 

expanded. However, there are limited researches and dialogues on research 

ethics, in particular protecting participants in special education field although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critically vulnerable research participants in self- 

decision on research participatio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current situations, 

perceptions, and future efforts in research ethics in special education with 

current researchers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special education.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into four. First, there were discrepancy between 

general awareness and more detail knowledge about research ethic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many participants in this study emphasized 

improving individual and social awareness rather than establishing laws and 

system including training graduate students as well institutionalizing IRB. 

Third, participants favored more inactive ways in approaching research ethics. 

Lastly,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researchers in perceiving effective 

future ways of enhancing research ethics in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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